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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협조요청(동아에스티(주))

1. 관련

가.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형사제3부-1877(2017.11.3. )

나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-2017고합167,178,183(2018.6.12. ) , 부산고등법원

판결-2018노423(2018.12.27. )

다. 보험약제과-871(2019.3.15. ) , '요양급여 정지 및 과징금 행정처분 안내(동아에스티) '

라. 대법원 판결-2020두56971(2021.3.25. )

마.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(2022. 1. 13. )

바. 보험약제과-267(2022.1.19)호, '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'

사.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(2022. 4. 7. )

아. 보험약제과-1640(2022.5.4. ) , '건강보험 리베이트 약제 행정처분 안내(동아ST) '

2. 보건복지부는 동아에스티(주)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

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특히 붙임의

급여정지 (72개 품목)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 동안 약제의 공급(처방) 등에 차

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체약제 구비 등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.

수사기관 제약사 행정처분 내용 근거 법령

부산지방검찰

청 동부지청

동아에스

티 (주 )

□ 급여정지(1개월) : 동아가스터정20

밀리그램 등 72개 품목

※ 상세내역 : 붙임참조

□ 과징금 : 크로세린캡슐250밀리그

램 등 43개 품목

- 총금액 : 10,827,633,030원

□ 舊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2, 제

99조

□ 舊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8

조의2 및 제70조의2, [별표 4의2]

붙임 동아에스티(주) 급여정지 72개 품목 현황 1부. 끝.



2 - 2

보건복지부장관
수신자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약사회, 한국의약품유통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치과병원협회, 한국

병원약사회,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

주무관 행정사무관(진) 보험약제과장
전결2022.5.4.

김충열 교육 오창현

협조자

시행 보험약제과-1649 (2022. 5. 4.) 접수

우 30113
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재
정운용담당관

/ http://www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2754 팩스번호 044-202-3935 / neoscape1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


